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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해야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

☐ 가정내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
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

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

(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10명 중 6명은 생활화학제품을 스스로 개봉한 경험 있어

  전국 만 3세~만 4세 어린이를 양육중인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6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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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32.4%), 접착제류(23.5%), 방향제류(16.6%), 염료·

염색류(7.0%) 등이었고, 내용물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8.6%), 액상형(27.2%), 

가루형(17.9%)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어린이 14.2% 안전사고 경험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4%)은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의 자녀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

(13건, 22.4%), 접착제류(6건, 10.3%) 등이었고,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2건, 

37.9%), 가루형(18건, 31.0%), 캡슐형(7건, 12.1%) 등이 많았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 사고다발 품목별 ] [ 내용물 형태(제형)별 ] [ 사고 유형별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대 필요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되어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

[ 생활화학제품 개봉에 
따른 사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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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있다.

*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공중위생관리법 ), 자동차 연료첨가제( 대기환경보존법 ), 착화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

  반면,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

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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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일반 현황

가. 정의

□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e)’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1).

□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에 따른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나. 관련 규정

□ (위해우려제품) ’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및 ‘부동액’(’17년 8월부) 5개 품목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의해 관리됨.

 ㅇ (적용예외) 적용대상 위해우려제품 중 화학성분 및 함량, 형태(제형(製形)), 

용량, 용기의 형태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에멀션형(젤(gel)형 포함), 압축가스 충전용기,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된 

펌프·분무기, 1회용, 15kg 이상 대용량의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됨.

□ (타법 관리 생활화학제품)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기준은 없음.

□ (국내외 규정비교)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피부

부식성 또는 급성독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가 결정됨.

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제9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3조에서는 5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포장 종류 예시 포장 종류 예시

병 연속나선형 
밀폐장치

(Bottle&Closure-
Continuous Thread 

Closure)

분무기 
노즐장치

(Pump Dispenser,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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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나라는 액상형(단, 세정제는 가루형 등일 경우에도 적용)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형태(제형)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고 있음.

구분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호주

분류
기준 제품 품목(종류) 화학물질의 유해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제품 품목(종류)

제품 품목(종류) +
화학물질의 유해성

품목

5개 품목 한정 모든 소비자 제품 모든 소비자 제품 15개 품목 및 
화학물질

모든 소비자제품 및 
식기세척세제, 

세정제, 
아로마오일 등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코팅제,
부동액 5종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하고
특정 화학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분류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모든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함유·함량 여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생활화학제품을
독성제품, 부식성, 
강(强)부식성으로 

구분하여
모든 소비자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

화학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형태
(제형) 액상 한정* 모든 제형 모든 제형 대상 제형

각각 특정
모든 제형

* 예외적으로 분말․알갱이 또는 플레이크 등의 형태의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2%(w/w) 이상의 세정제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

□ (캡슐형 세제) 우리나라에서 캡슐형 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가 아니며 

주의문구만을 표시하도록 규정2)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내·외부 포장재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하고 있음.

 ㅇ (국내) 캡슐형 세제를 입에 넣은 경우와 삼킨 경우, 손과 눈 등과 접촉한 경우에 

대해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은 아님.

 ㅇ (유럽연합) 외부 포장재는 재밀폐 및 자립(自立) 가능하며, 어린이의 힘으로 

개봉할 수 없고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구조여야 함. 내부(물에 녹는 캡슐) 

포장재는 어린이가 입에 넣을 경우 혐오반응을 유발하는 안전한 회피물질

(aversion agent)을 포함하고, 단단하여 최소 300N의 기계적 압축강도 시험을 

견뎌내야 함. 제품의 잘 보이는 곳(윗부분, 앞쪽)에 강조·반복하여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Keep out of reach of children)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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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15년~’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만 14세 이하 67(33.5) 78(39.0) 55(27.5)  200(100.0)

만 5세 미만 59(88.0) 72(92.3) 48(87.3) 179(89.5)

□ (사고다발 품목)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임.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위해
우려
제품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세정제 25 23 21  69(34.5)
방향제 5 19 7  31(15.5)

습기제거제 15 8 6  29(14.5)
합성세제 6 9 4 19(9.5)
탈취제 1 5 6 12(6.0)
표백제 2 1 2  5(2.5)
접착제 1 1 0  2(1.0)
기타* 3 4 1  8(4.0)

타법
관리
제품

주방세제 5 8 5 18(9.0)
자동차용품 3 0 1  4(2.0)

반려동물용품 1 0 2  3(1.5)
합계(비율) 67 78 55  200(100.0)

* 기타 : 코팅제·섬유유연제·자동차용 워셔액

□ (사고유형) 음용이 155건(77.5%)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접촉(39건, 19.5%), 피부 

접촉(4건, 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음용 안구접촉 피부접촉 흡입 합계

접수건(비율) 155(77.5) 39(19.5) 4(2.0) 2(1.0) 200(100.0)

□ (위해부위 및 증상)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안구손상 피부손상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합계

접수건(비율) 153(76.5) 38(19.0) 7(3.5) 2(1.0) 200(100.0)

2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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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전사고 사례

【사례1】｢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만 1세, 여)가 고체형 변기 세정제를 사탕으로 오인하여 빨아먹은 후 목·등·허벅지에 

전신 두드러기가 발생함.

⦁어린이(만 1세, 여)가 캡슐형 세제를 가지고 놀다 삼킨 후 구토가 반복 발생함.

【사례2】타법 관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만 1세, 남)가 자동차 엔진 세정제를 눈에 뿌려 안구통증이 발생함.

⦁어린이(만 3세, 남)가 주방세제를 삼켜 소화기계통의 화학물질 중독 증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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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설문조사

□ (생활화학제품 개봉경험) 전체 응답자 500명 중 296명(59.2%)의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를 개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단위 : 명, (%)]

자녀 자력 개봉 경험 여부 응답자(비율)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 296(59.2)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없다. 204(40.8)

합계  500(100.0)

 ㅇ (개봉경험 생활화학제품 종류)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가 203명(32.4%) 

으로 가장 많았고, 접착제류 147명(23.5%), 방향제류 104명(16.6%) 등의 순이었음.

[단위 : 명, (%)]

* 취미용품, 방충제 등 기타 생활화학제품 포함

** 중복응답

 ㅇ (개봉경험 생활화학제품의 형태(제형)) 자녀가 스스로 개봉한 경험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형태(제형)는 젤(gel)·에멀션형이 176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액상형이 167명(27.2%), 가루형 110명(17.9%)의 순이었음.

   -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형태(제형)(가루·젤(gel)·에멀션·타블렛·캡슐·

오일형)를 통한 안전사고 가능성(58.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 중복응답

품목 응답자(비율) 품목 응답자(비율)
세제류 203(32.4) 코팅제류 36(5.7)

접착제류 147(23.5) 부동액·습기제거제 등 29(4.6)
방향제류 104(16.6) 자동차용품 12(1.9)

염료·염색류 44(7.0) 기타* 52(8.3)
합계   627(100.0)**

형태(제형) 응답자(비율) 형태(제형) 응답자(비율)
젤(gel)·에멀션형 176(28.6) 압축가스식 스프레이 41(6.7)

액상형 167(27.2) 타블렛형 38(6.2)
가루형 110(17.9) 캡슐형 35(5.7)

분무기형 46(7.5) 기름(오일)  1(0.2)
합계   614(100.0)*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어린이보호포장을 인지하고 있거나 사용해 본 만 3세~만 4세 어린이 부모 500명

∎(조사방법)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7. 9. 1. ~ 9. 30. (1개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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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유형)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4%)은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의 자녀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사고유형 응답자(비율)
단순 개봉으로 끝난 경우 202(49.4)

개봉 후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우 149(36.4)
개봉하여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58(14.2)

합계   409(100.0)*

* 개봉경험 있는 296명 중복응답

 ㅇ (개봉 후 안전사고 발생 제품) 실제 안전사고(58명)의 원인이 된 생활화학

제품 품목은 ‘방향제류’가 19명(32.8%)으로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품목을 통해서도 16명(27.6%)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경험해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품목 응답자(비율) 품목 응답자(비율)
방향제류 19(32.8) 부동액·습기제거제 등 4(6.9)
세제류 13(22.4) 염료,염색류 3(5.2)

접착제류  6(10.3) 기타*  9(15.5)
코팅제류 4(6.9) 합계  58(100.0)

* 취미용품, 방충제 등 기타 생활화학제품 포함

   - (안전사고 발생 제품의 형태(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인 ‘가루형’, ‘젤

(gel)·에멀션형’, ‘캡슐형’에서 대부분(47명, 81.0%)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형태(제형)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형태(제형) 응답자(비율) 형태(제형) 응답자(비율)
젤(gel)·에멀션형 22(37.9) 압축가스식 스프레이 4(6.9)

가루형 18(31.0) 분무기형 2(3.5)
캡슐형 7(12.1) 타블렛형 1(1.7)
액상형 4(6.9) 합계 58(100.0)

   - (사고유형) 피부접촉이 37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 19명(32.8%), 

안구접촉 2명(3.4%)의 순이었음.

[단위 : 명, (%)]

구분 피부접촉 흡입·음용 안구접촉 합계

응답자(비율) 37(63.8) 19(32.8) 2(3.4) 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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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의 보관장소)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 보관 장소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195명(39.0%)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용이 편리한 장소’나 

‘별도 보관장소 없음’이라는 응답자도 119명(23.8%)에 달해 생활화학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비율)
 어린이가 볼 수 있으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 195(39.0)
 어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서랍, 수납장 내부 등) 155(31.0)
 어린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놓음  81(16.2)
 별도 보관장소 없음 38(7.6)
 격리된 공간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가정 내 창고 등) 31(6.2)

합계  500(100.0)

□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매 정도) 설문대상 500명 중 339명(67.8%)은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어린이보호포장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답변해 어린이보호포장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응답자(비율) 96(19.2) 243(48.6) 117(23.4) 34(6.8) 10(2.0) 500(100.0)

 ㅇ (구매이유) 500명 중 362명(72.4%)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의 구매가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응답자(비율) 105(21.0) 257(51.4) 110(22.0) 27(5.4) 1(0.2) 500(100.0)

□ (개선사항) 어린이보호포장 제도개선 사항으로 500명 중 226명(45.2%)은 ‘대상 

제품 종류의 확대’를, 157명(31.4%)은 ‘사용법 설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비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종류의 확대 226(45.2) 

 어린이보호포장 사용법 설명의 구체화 157(31.4)

 어린이보호포장 제품 내 안전관련(경고 픽토그램, 주의문구) 표시 사항이 
더 잘 보이도록 디자인  89(17.8)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교육, 캠페인 등) 28(5.6)

합계  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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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모니터링조사

□ (세제류) 우리나라는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또는 하이포(차아)염소산염을 

2% 이상 함유하고 있는 세정제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에멀션형’ 

제외)하고 있으나, 유럽연합 등은 형태(제형)와 관계없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국내외 유사제품을 비교한 결과, 국내 판매 ‘에멀션형’ 세정제에서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이 확인됨.

 ㅇ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세제류 중 ‘세정제’ 품목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해외는 ‘표백제’, ‘합성세제’ 등도 형태(제형)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

포장을 적용하고 있음.

[ 세정제 등의 형태(제형)에 따른 국내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실태 비교 ]

구분 국내 해외

세
정
제

· 용도 : 곰팡이 전용 세정제
· 성분 : 하이포(차아)염소산염, 

수산화나트륨 등
· 형태(제형) : 에멀션(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X

· 제품명 : Duck Deep Action 
Toilet Cleaning Gel 
Citrus

· 성분 : 수산화나트륨 등
· 형태(제형) : 에멀션(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O
· 구매지 : 호주

· 용도 : 욕실전용 세정제
· 성분 : 수산화나트륨, 

하이포(차아)염소산염등
· 형태(제형) : 에멀션형
· 어린이보호포장 : X

· 제품명 : Lysol Action Gel 
· 성분 : 수산화나트륨등
· 형태(제형) : 에멀션(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O
· 구매지 : 캐나다

· 용도 : 다용도 세정제
· 성분 : 하이포(차아)염소산염등
· 형태(제형) : 에멀션(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X

· 제품명 : Drano MAX GEL 
· 성분 : 하이포(차아)염소산염,  

규산나트륨등
· 형태(제형) : 에멀션(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O
· 구매지 : 캐나다

표
백
제

세제류 중 ‘표백제’, ‘합성세제’ 등 ‘세정제’외 
기타 세제류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아님.

· 제품명 : White King Bleach 
Lemon Tablets

· 성분 : 이염화아이소사이아누
르산나트륨

· 형태(제형) : 타블렛형
· 어린이보호포장 : O
· 구매지 : 호주

조사 개요

∎(조사대상) 세제류, 접착제류 및 위해우려제품 외 품목 중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조사내용) 국내 판매제품과 해외 유사판매제품과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여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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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캡슐형 세제) 국내에서 합성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아니며, ‘캡슐형 

세제’는 주의문구만 표시하도록 하는 반면, 해외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고 있었음.

[ 캡슐형 세제의 국내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실태 비교 ]

구분 한국 해외

합성
세제

· 용도 : 섬유세탁용 합성세제
· 형태(제형) : 캡슐형
· 어린이보호포장 : X
 

· 제품명 : ARIEL
· 형태(제형) : 캡슐형
· 어린이보호포장 : O
· 구매지 : 독일

□ (접착제류) 우리나라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10% 이상 함유하는 ‘액상형’ 

접착제만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캐나다 등은 

형태(제형)에 관계없이 적용함.

 ㅇ 조사결과, 국내 판매되고 있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함유 ‘에멀션형’ 순간

접착제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이 확인됨.

[ 접착제의 형태(제형)에 따른 국내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실태 비교 ]

한국 해외

· 용도 : 순간 접착제
· 용법 : 다회용  ·용량 : 10g
· 성분 :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 형태(제형) : 에멀션형(젤(gel)형)
· 어린이보호포장 : X*

· 제품명 : LEPAGE Ultra gel
· 용법 : 다회용
· 용량 : 4ml
· 성분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 형태(제형) : 에멀션형(젤(gel)형)
· 구매지 : 캐나다
· 어린이보호포장 : O

· 제품명 : KRAZY GLUE GEL
· 용법 : 다회용
· 용량 : 20ml
· 성분 :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 형태(제형) : 에멀션형(젤(gel)형)
· 구매지 : 캐나다
· 어린이보호포장 : O

* 자가검사번호 F-A08A-T006001-A150 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나 에멀션형으로 어린이 보호장치는 되어 있지 아니함.

□ (타법 관리품목) 우리나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총 23종의 위해우려제품 중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등 5개 품목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반면,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은 화학물질의 독성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이에 반해 유럽연합·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소관 법령 또는 관리 부처에 

관계없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유해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일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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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리 외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실태 비교 ]

구분 한국 해외

조리
기구

·
식기
세척
세제

· 용도 : 도마행주용 세정제
· 형태(제형) : 에멀션형
· 성분 : 수산화나트,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어린이보호포장 : X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제품명 : Dual Power Gel     
Dishwasher

· 형태(제형) : 에멀션형
· 성분 : 폴리카복실레이트

리모넨, MIT 등
· 구매지 : 영국 
· 어린이보호포장 : O

· 제품명 : finish Concentrate    
Powder 

· 형태(제형) : 가루형
· 성분 : 탄산나트륨, 과산화수소
· 구매지 : 호주 
· 어린이보호포장 : O

연
료
첨
가
제

· 용도 : 자동차연료첨가제 
· 성분 : 하이드로카본유도체
· 형태(제형) : 액체형
· 사용량 : 1회용
· 어린이보호포장 : X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품명 : INJEKTOR REINIGER  
 BENZIN ADDITIV

· 성분 : 탄화수소 등
· 형태(제형) : 액체형
· 구매지 : 독일
· 사용량 : 1회용
· 어린이보호포장 : O

· 제품명 : MR.GASKET CATA    
CLEAN

· 성분 : 탄화수소 등
· 형태(제형) : 액체형
· 구매지 : 캐나다
· 사용량 : 1회용
· 어린이보호포장 : O

· 제품명 : 소낙스 연료첨가제 디젤
· 성분 : 탄화수소 등
· 형태(제형) : 액체형
· 구매지 : 독일 수입제품
· 사용량 : 1회용
· 어린이보호포장 : O

착
화
제

· 용도 : 착화제
· 용도 : 캠핑용 착화제
· 성분 : 메탄올
· 형태(제형) : 에멀션
· 어린이보호포장 : X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메탄올은 유럽연합에서 급성독성 범주3, 특성표적장기독성 범주1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3% 이상 함유한 소비자 제품의 경우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 적용함.


